
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

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

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, 위 

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

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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